
1. 태국과 한국간 거래계약 작성시 유의 사항

 가. 계약 당사와 계약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인적사항 정보 및 서명권자에 대한 확인

 나. 계약서의 언어 : 태국에서는 태국어, 영어 중복 계약서 사용 추천(번역 공증을 통해)

 다. 법률의 선택과 법원의 선택

   - 계약시 서명 방법 : 태국에서는 친필 서명을 원칙으로 하며, 또한 법인 회사 

                        스탬프를 같이 날인하여야 함

   - 법원은 태국법원의 공증 받을 필요가 있음

     분쟁 발생시 법적인 보호

     계약서상 쌍방간의 보증인 각각 2명과 변호사 등 총 7명의 싸인

 라. 계약 날짜 및 장소 명기

   - 보통 일반적인 계약 기준을 따르면 됨. 

    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, 합의된 물건에 대한 정보,

     납품 소요기간, 결재 방법, 계약 위반 및 파기에 대한  관련 사항들을 자세히 기재  

하여야 함.

* 현재 태국에서 통용되는 표준 계약서 없음

2. 수출업자의 조건

  우유 및 유제품을 태국에 수출하려는 회사 및 법인 구비서류

  - 법인 설립 인가증 사본

  - 법인 납세번호 사본

  - 사업자 등록증 사본

  - 일반 사업자 수입 인증 번호 사본

  - 회사 대표 신분증(여권)사본 및 법인 직인 스탬프

  - 회사 정관

  - 주주 명부

  - 축산물 이력번호(NKV) 사본

  - 축산, 검역, 수의과, 국민건강 분야 지방정부기관의 추천서 사본

  - 원산지 증명서 사본

  - 건강 안전 증명서 사본

  - 검사 분석 결과 증명서 사본 

  - 청구서 사본

[ 태국 ]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및 유제품 수출시 구비서류


